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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2024

  

제출경위1. 

가 제 출 자 마포구청장 의회사무국  . : ( )

나 제 출 일   . : 2025. 5. 23.

다 회 부 일   . : 2025. 5. 26.

결산현황2. 

가 세입결산 . 

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  2024◦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82

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음7,510 100% .

단위 원( : )

과목
전년도
이월액

예산현액
징수
결정액

실제
수납액

미수납액
징수율(%)

현액
대비

징수
대비

합  계 - - 7,827,510 7,827,510 - - 100.0%

세외수입 - - 7,827,510 7,827,510 - - 100.0%

임시적세외수입 - - 7,827,510 7,827,510 - - 100.0%

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의 실제수납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( ) .◦

년 월 기타잡수입 그외수입 수납 원    - 2024 3 ( ) : 180,790

보통예금계좌 관리실태 검사 결과 잔액 반납 원    - : 7,646,720

구의회 비데 렌탈물품 대수 및 임차료 변경에 따른 잔액 발생 장     · (

기 보유 잔액 원) : 137,368

대 의원 노트북 변상금 천원 및 예금 결산 이자 등 반납금      · 8 (2,925 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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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외수입 미조치 잔액 장기 보유 잔액 원( ) : 7,473,887

장기 원인 미상 잔액 원     · : 35,468

 나 세출결산. 

단위 원( : )

과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
다음연도
이월액

집행잔액 

합 계 4,604,872,000 4,604,872,000 3,829,885,650 - 774,986,350

선진의회상 정립 2,028,392,000 2,028,392,000 1,758,982,090 - 269,409,910

 
의정활동 지원 1,930,612,000 1,930,612,000 1,662,196,920 - 268,415,080

의정활동 홍보 97,780,000 97,780,000 96,785,170 - 994,830

행정운영경비 2,576,480,000 2,576,480,000 2,070,903,560 - 505,576,440

인력운영비 2,401,596,000 2,401,596,000 1,931,651,790 - 469,944,210

기본경비 174,884,000 174,884,000 139,251,770 - 35,632,230

  ◦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억 만 천원으로 2024 46 487 2

예산현액과 동일함.

결산 결과 예산현액의 인 억 만 원이 지출되었고  83.17% 38 2,988 5,650 , ◦

억 만 원 이 불용되었음7 7,498 6,350 (16.83%) .

세출에 대한 주요 사업별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.◦

    - 의정활동 지원 은 예산현액 억 만 원 중 억 만‘ ’ 19 3,061 2,000 16 6,219  

원을 집행했음6,920 .

    - 의정활동 홍보 는 예산현액‘ ’ 만원 중 만 원을 집행했음 9,778 9,678 5,170 .

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는 예산현액 억     -‘ ’ 25 7,648

만원 중 억 만 원을 집행했음20 7,090 3,560 .

집행잔액 구분  ◦

의정활동 지원 억 만 원 불용률     - : 2 6,841 5,080 ( 13.9%)

의정활동 홍보 만 원 불용률     - : 994 830 ( 1.02%)

인력운영비 억 만 원 불용률     - : 4 6,994 4,210 ( 19.57%)

기본경비 만 원 불용률     - : 3,563 2,230 ( 20.37%)



- 3 -

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. 

단위 원( : )

과목
집행잔액

계 예산절감액
계획변경등

집행사유미발생
지출잔액 예비비

합 계 774,986,350 9,315,000 - 765,671,350 -

선진의회상 정립 269,409,910 9,315,000 - 260,094,910 -

의정활동 지원 268,415,080 9,315,000 - 259,100,080 -

의정활동 홍보 994,830 - - 994,830 -

행정운영경비 505,576,440 - - 505,576,440 -

인력운영비 469,944,210 - - 469,944,210 -

기본경비 35,632,230 - - 35,632,230 -

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총 세출예산 집행잔액 억 만   7 7,498◦

원으로 이는 예산절감액으로 만 원 지출잔액으로 억 6,350 , 931 5,000 , 7

만 원이 발생하였음6,567 1,350 .

라 연도별 예산 집행액 및 집행잔액 현황 . 

단위 천원( : )

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

2024 4,604,872 3,829,886 774,986 16.83%

2023 4,033,439 3,464,764 568,675 14.1%

2022 4,186,280 3,108,473 1,077,807 25.75%

2021 4,607,348 3,886,253 721,095 15.65%

2020 3,868,848 3,487,930 380,918 9.85%

  년 예산액은 년도 대비 억 만 천원 증가되었으나2024 2023 5 7,143 3 , ◦

년 결산 대비 불용액은 억 만 천원 증가함2023 2 631 1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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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과다불용액 집행잔액 발생 현황. ( ) 

단위 원( : )

과 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

구의회사무국 4,604,872,000 3,829,885,650 774,986,350 16.83%

선진의회상 정립 2,028,392,000 1,758,982,090 269,409,910 13.28%

 

의정활동 지원 1,930,612,000 1,662,196,920 268,415,080 13.9%

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1,848,957,000 1,620,259,760 228,697,240 12.37%

인건비 40,499,000 24,662,510 15,836,490 39.10%

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,499,000 24,662,510 15,836,490 39.10%

일반운영비 142,791,000 126,808,450 15,982,550 11.19%

사무관리비 94,737,000 94,615,883 121,117 0.13%

공공운영비 44,754,000 32,192,567 12,561,433 28.07%

행사운영비 3,300,000 - 3,300,000 100%

여비 44,350,000 27,597,170 16,752,830 37.77%

국내여비 9,350,000 4,926,300 4,423,700 47.31%

국제화여비 35,000,000 22,670,870 12,329,130 35.23%

업무추진비 53,494,000 39,584,600 13,909,400 26%

시책추진업무추진비 53,494,000 39,584,600 13,909,400 26%

직무수행경비 17,857,000 16,186,660 1,670,340 9.35%

특정업무경비 17,857,000 16,186,660 1,670,340 9.35%

의회비 1,394,442,000 1,277,238,640 117,203,360 8.41%

의정활동비 342,000,000 328,400,000 13,600,000 3.98%

월정수당 615,794,000 594,186,340 21,607,660 3.51%

의원국내여비 19,630,000 3,896,400 15,733,600 80.15%

의정운영공통경비 108,000,000 107,607,910 392,090 0.36%

의회운영업무추진비 120,893,000 108,489,040 12,403,960 10.26%

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자체교육 ( , ) 11,700,000 1,896,000 9,804,000 83.79%

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( ) 27,400,000 16,800,000 10,600,000 38.69%

의원정책개발비 95,000,000 66,000,000 29,000,000 30.53%

의장협의체부담금 10,000,000 10,000,000  - 0%

의원국민연금부담금 19,398,000 16,584,840 2,813,160 14.5%

의원국민건강부담금 24,627,000 23,378,110 1,248,890 5.07%

일반보전금 5,400,000 - 5,400,000 100%

행사실비지원금 5,400,000 - 5,400,000 100%

포상금 3,200,000 1,108,800 2,091,200 65.35%

포상금 3,200,000 1,108,800 2,091,200 65.35%

연금부담금등 39,600,000 - 39,600,000 100%

의원상해부담금 39,600,000 - 39,600,000 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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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비및부대비 44,560,000 44,430,000 130,000 0.29%

시설비 44,560,000 44,430,000 130,000 0.29%

자산취득비 62,764,000 62,642,930 121,070 0.19%

자산및물품취득비 58,764,000 58,645,080 118,920 0.2%

도서구입비 4,000,000 3,997,850 2,150 0.05%

국외 선진의회 연수 81,655,000 41,937,160 39,717,840 48.64%

일반운영비 980,000 350,000 630,000 64.29%

사무관리비 980,000 350,000 630,000 64.29%

의회비 80,675,000 41,587,160 39,087,840 48.45%

 의원국외여비 80,675,000 41,587,160 39,087,840 48.45%

의정활동 홍보 97,780,000 96,785,170 994,830 1.02%

의정활동 언론 홍보 33,000,000 33,000,000 - -

일반운영비 33,000,000 33,000,000 - -

사무관리비 33,000,000 33,000,000 - -

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64,780,000 63,785,170 994,830 1.54%

일반운영비 43,000,000 42,312,140 687,860 1.60%

사무관리비 30,848,000 30,734,140 113,860 0.37%

공공운영비 12,152,000 11,578,000 574,000 4.72%

자산취득비 21,780,000 21,473,030 306,970 1.41%

자산및물품취득비 21,780,000 21,473,030 306,970 1.41%

행정운영경비 구의회사무국( ) 2,576,480,000 2,070,903,560 505,576,440 19.62%

인력운영비 구의회사무국( ) 2,401,596,000 1,931,651,790 469,944,210 19.57%

인력운영비 2,401,596,000 1,931,651,790 469,944,210 19.57%

인건비 2,401,596,000 1,931,651,790 469,944,210 19.57%

보수 1,688,100,000 1,221,629,740 466,470,260 27.63%

기타직보수 713,496,000 710,022,050 3,473,950 0.49%

기본경비 174,884,000 139,251,770 35,632,230 20.37%

기본경비 174,884,000 139,251,770 35,632,230 20.37%

일반운영비 111,683,000 110,669,470 1,013,530 0.91%

사무관리비 103,908,000 103,176,060 731,940 0.7%

공공운영비 7,775,000 7,493,410 281,590 3.62%

여비 40,320,000 11,677,000 28,643,000 71.04%

국내여비 40,320,000 11,677,000 28,643,000 71.04%

업무추진비 15,081,000 13,226,270 1,854,730 12.3%

 
 
 

기관운영업무추진비 3,881,000 3,793,080 87,920 2.27%

정원가산업무추진비 2,800,000 1,038,000 1,762,000 62.93%

부서운영업무추진비 8,400,000 8,395,190 4,810 0.06%

직무수행경비 7,800,000 3,679,030 4,120,970 52.83%

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,800,000 3,679,030 4,120,970 52.83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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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 . · · ·

예산 이용 이체 해당 없음  · : ◦

예산 전용 총 건 원  : 1 , 4,410,000◦

단위 원( : )

예산과목
예산액

전용금액

구분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

전용
입법및

선거관리

의정공통업무지원 
및 의장단활동지원

사무관리비 97,647,000 4,410,000 -　

의정공통업무지원 
및 의장단활동지원

시설비 40,150,000 - 4,410,000

부의장실 냉난방기 노후화에 따른 설치 만원    - (374 )

의원연구실 부속실 추가 환경개선비 부족분 만원    - (67 )

예산 변경 총 건 원  : 3 , 5,990,000◦

단위 원( : )

과    목
예산액

변경금액

구분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

변경

입법 및

선거관리
의정공통업무지원 
및 의장단활동지원

행사운영비 4,800,000 1,500,000  -

사무관리비 93,237,000 - 1,500,000

입법 및

선거관리
의정공통업무지원 
및 의장단활동지원

의원역량개발비
민간위탁( )

30,400,000 3,000,000  -

의정운영공통경비 105,000,000 - 3,000,000

기타
기본경비 공공운영비 9,265,000 1,490,000 -

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02,418,000 - 1,490,000

사무관리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 부족분 만원 만원    - (150 , 300 )

제 대 후반기 의회 출범 및 국내 국외 의정연수 실시 등 의정활동      : 9 ·

활성화 지원으로 인한 예산 부족분

기본경비 예산 부족분 만원    - (149 )

년도 월 의회사무국 총 정원이 명에서 명으로 증가함에      : 2024 2 29 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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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 국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예산 부족분

사 다음연도 이월액 해당 없음  . : .

아 기금 결산 해당 없음  . : .

검토의견3. 

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 ,「 」 「 」 ◦ 1) 등에  

따라 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및 결산검사위원의 2024 , 

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승인받고자 제출된 것임.

표 결산 검사위원 명단< 1. >

검사기간
결산검사위원

대표
위원

구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

2025. 3. 31. ~ 4. 25. 김승수 한선미 주상민 김남선 심상철 유상렬 이준호

표 의회사무국 결산 검사 결과 현황 및 문제점< 2. >

성과지표 단위( ) 측정산식 방법( ) 회계연도
성과지표 달성현황

목표 실적 달성률

의정활동 지원건( )
의회 회기운영 의정실무연, 
수 국내외비교시찰 실시 수, , 
당 지급 등 횟수

2024 26 26 100%

2023 26 26 100%

의정활동 홍보건( ) 홍보 횟수 의정홍보디지털, 
게시판 운영 등

2024 100 172 172%

2023 80 169 211%

결산검사의견서 개선 및 건의 권고 사항 중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  ( ) ◦

검사 의견으로 성과지표의 합리적 목표치 설정의 필요성을 지적함.2)

결산검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의 성과지표가 달성률   , ◦

1) 제 조 결산서 등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 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 10 ( ) 14① 「

치법 제 조제 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 이하 검사위원 이라 한다 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150 1 ( “ ” )」 

월 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5 31 .

2)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참고 20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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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전제로 한 방식으로 설정되어 실질적인 성과관리 기능이 약100%

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의정활동 홍보 지표. , ' ' 

의 경우 실적과 괴리된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지표의 정합성과 실, 

효성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됨.

이에 이전 성과 대비 발전 가능성을 반영한 성과지표의 구조적 재설  ◦

계가 필요하며 의정활동 지원 관련 지표는 지방의원 회의참석률‘ ’ , 

정책연구회 활동 실적 등 의정역량을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로 대체

하는 등의 적합성을 제고하여 형식적 성과관리 지표운영을 지양하고 

실질적 성과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 회계연도 결산 중 의회사무국 세입결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 2024◦

세부내역은 기타잡수입그외수입과 보통예금계좌 관리실태 검사 결과에  ( )

따른 잔액이 예치되어 발생하였음 관리실태 검사 결과 잔액 반납의 주. 

요 사유는 장기간 세외수입 미처리 사항과 비데 임차 물품의 계약 사항 

변경 대 의원 노트북 변상금 수납 미반영임, 8 .

  이 같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비계획적 발생과 장기간 세외수입 미처◦

리한 사항은 계약변경이나 노트북 변상금 수납이 적시에 반영되지 

못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

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관리 개선 노력이 필요함.

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억 만 원으  , 46 487 2,000◦

로 예산현액 대비 약 인 억 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83.17% 38 2,988 5,650

잔액 억 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전년도 불용률 7 7,498 6,350 14.1%

와 비교하면 불용률이 소폭 증가함. (14.1% 16.83%)→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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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년간 세출 결산액 추이는 라 연도별 예산 집행액 및 집행잔액   5 . ◦

현황과 같으며 예산집행 결과 불용률 은 전년대비 증, (16.83%) 2.73% 

가하였음.

  ◦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이상인 행사운영비 의원국내여비 의원역50% , , 

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행사실비지원금 의원상해부담금 등의 ( , ), , 

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.

  ◦ 특히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의 경우 예산이 불용되었으, 100% 

므로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.

  상기 과다불용 발생 현상은◦ 반복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 

대해 연례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수요 기반 예산편성보다는 ·

기계적 편성 관행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임 이에 반복적 불. 

용 사업에 예산편성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추가경정예산제도 등을 통

해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.

의회비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가지 경비로 유형  12◦

화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년 예산현액 총 억 만 , 2024 13 9,444

원 중 억 만 원을 집행 집행률 하였음2,000 12 7,723 8,640 ( 91.59%) .

의원국내여비는 다른 사업에 비해 예산 편성금액 대비 의 높  80.15%◦

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.

 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위탁과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의원◦

역량개발비의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임83.79% .

년 의원역량개발이 민간위탁에 치중되어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   - 20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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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해마다 높게 나타나던 불용률을 다소 개선하였으나 년에 다, 2024

시 구의회 평균불용률 대비 높은 불용률로 회귀하였음.

표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연도별 불용률< 3. ( · ) >

연 도 2024 2023 2022 2021 2020

불용률 83.79% 24.41% 77.84% 65.43% 88.51%

포상금 예산은 직무유공 공무원 표창시 부상품 도서문화상품권 온누  ( , ◦

리상품권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로 ) 65.35%

전년대비 감소함17.25% .

이는 년도 예산 편성 시 년 결산 검사 결과를 반영한 사항  2024 2023◦

으로 예산편성의 피드백을 이루어 바람직하나 여전히 높은 불용률, 

을 보이고 있으므로 연중 포상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. 

표 의원정책개발비 연도별 집행 현황< 4. >

구  분 년2024 년2023 년2022 년2021

예산액 원95,000,000 원95,000,000 원90,000,000 원90,000,000

집행액 원66,000,000 원64,000,000 원0 원0

불용률 30.53% 32.6% 100% 100%

  ◦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서 지방

의원 연구단체에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지원하고 있음.

년도는 도시공간 연구회 저출생 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  2024 ‘ ’, ‘◦

연구회 주민 구정참여 활성화 연구회 총 개의 연구단체가 운’, ‘ ’ 3

영되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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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원정책개발비는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닌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  ◦

를 위한 기반 재원이므로 제도적 명확성 집행 지원 체계 구축 실적 , , 

기반 성과관리 시스템 등을 마련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

하며 현실적 예산집행계획을 반영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, 

로 판단됨.

예산이용 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 만원 건과 예  · , 441 , 1◦

산 변경 만원 건으로 소요 예산을 사용했음599 , 3 .

예산 전용은 부의장실 냉난방기 설치 및 의원연구실 부속실 추  ‘ ’ ‘◦

가 환경개선 건으로서 사무관리비 만원을 전용하였음 자산및’ 441 . (

사무관리비 시설비)→ 

부속실 집기비품 노후화에 따른 기능 저하로 환경개선 공사 추진 싱  (◦

크대 선반 등 설치 중 바닥 데코타일 철거 및 설치 보조의자 설치 , ) , 

추가로 인한 예산 부족분 확보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으나, 

이는 사업 계획과 추계가 면밀하게 계획되지 않음을 증명한 것이므  ◦

로 예산 심의권 존중 차원에서 사업 변경을 지양하고 예산 편성에 

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음.

 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의 불용률은 예년보다 낮게◦ 3) 나타났음 하지 . 

만 연도말 예산액 만원 중 만원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예산 3,040 300

변경함.

이는 년도 제 대 후반기 의회 출범 및 국내 국외 의정연수   ‘2024 9 ·◦

실시 등 의정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 부족분’

3) 년 불용률 년 불용률 년 불용률 2022 2.96%, 2023 73.68%, 2024 38.69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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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예, 

측가능한 사업임에도 추계를 잘못하여 발생한 사항이므로 의회에서 

심의한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음. 

  행사운영비 또한 같은 시기에 사무관리비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◦

예산액 만원 중 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 변경을 함480 150 . 

행사운영비의 경우 예산변경을 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예산이 과다불  ◦

용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함.

  해마다 연말에 편성목별 예산부족분 충당을 위해 남는 예산을 변경◦

하는 것은 실질적 사업성과에 기반한 예산운용보다는 집행률 관리 

중심의 관성적 행정으로 사업 계획의 부족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

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증해야 하겠음.

예비비지출 및 기금 결산은 해당 사항 없음  .◦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검사   2024◦

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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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법「 」
제 조 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144 ( ) ① 

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 

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② 

제 조 결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150 ( ) 80① 

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

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. 

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, 

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

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

지방자치법 시행령「 」
제 조 결산 승인 법 제 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 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82 ( ) 150 1

에 처리해야 한다. 

지방회계법「 」
제 조 결산의 수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을 14 ( ) ① 

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150 1「 」 

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. < 2021. 1. 12.>

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, , ② 

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

지방의회는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. ③ 

지방회계법 시행령「 」

제 조 결산서 등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 조에 따라 작성한 10 ( ) 14① 

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 조제 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 이하 검사위원 이라 한다 의 150 1 ( “ ” )「 」 

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월 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5 31 . 

지방의회의 의장은 제 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일 이1 7② 

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년 이상 공개하여10

야 한다 개정 . < 2024. 4. 16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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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 제 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2025 1

  

제출경위1. 

가 제 출 자 마포구청장 의회사무국  . : ( )

나 제 출 일   . : 2025. 5. 23.

다 회 부 일   . : 2025. 5. 26.

추가경정예산안 개요2. 

가 세 입 . 

해당 없음  .◦

나 세 출 . 

  ◦ 의회사무국 소관 년 제 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만 2025 1 337

천원 증가한 억 만 천원임7 54 3,448 4 .

단위 천원 ( : )

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

총   계 5,434,484 5,431,107 3,377 0.06%

정책사업 2,202,660 2,119,763 82,897 3.91%

재무활동 0 0 0 0.00%

행정운영경비 3,231,824 3,311,344 79,520 △ 2.40%△

다 추가경정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. 

 단위 천원( : )

단위사업 회계( )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

총   계 5,434,484 5,431,107 3,377 0.06%

일반공공행정 2,202,660 2,119,763 82,897 3.91%

입법및선거관리 2,202,660 2,119,763 82,897 3.91%

기타 3,231,824 3,311,344 79,520 △ 2.40%△

기타 3,231,824 3,311,344 79,520 △ 2.40%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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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 추가경정 성질별 세출예산안 . 

 단위 천원( : )

구  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

총   계 5,434,484 5,431,107 3,377 0.06%

인건비 3,072,274 3,151,794 79,520 △ 2.52%△

인건비 3,072,274 3,151,794 79,520 △ 2.52%△

기타직보수 332,747 412,267 79,520 △ 19.29%△

물건비 2,089,188 2,072,988 16,200 0.78%

의회비 1,526,926 1,510,726 16,200 1.07%

의정활동비 115,200 105,000 10,200 9.71%

의회운영업무추진비 126,893 120,893 6,000 4.96%

자본지출 191,222 124,525 66,697 53.56%

시설비및부대비 108,657 41,960 66,697 158.95%

시설비 108,657 41,960 66,697 158.95%

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별 현황 . 

 단위 천원( : )

구  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

총   계 5,434,484 5,431,107 3,377

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2,000,382 1,917,485 82,897

　
　

　　
　
　

　
　

의회비 1,427,176 1,410,976 16,200

의정운영공통경비 115,200 105,000 10,200

의정운영공통경비        원 1) 115,200,000 115,200 105,000 10,200

의회운영업무추진비 126,893 120,893 6,000

의정기관운영업무추진비 1) 126,893 120,893 6,000

교섭단체 대표의원  원 명 월2) 500,000 *2 *6 6,000 0 6,000

시설비및부대비 108,657 41,960 66,697

시설비 108,657 41,960 66,697

 층 전문위원실 환경 정비      1)1 원   15,000,000 15,000 0 15,000

직원휴게실 환경 정비            1) 원  19,500,000 19,500 0 19,500

 의회청사 간판 교체         1) 원     32,197,000 32,197 0 32,197

인력운영비 3,052,046 3,131,566 79,520 △

인건비 3,052,046 3,131,566 79,520 △

기타직보수 332,747 412,267 79,520 △

홍보기록팀 시간선택제 라급1) ( ) 131,770 211,290 79,520△

성과연봉2) 7,230 86,750 79,520△

등급   3)S 원 명59,013,000 *35/40*8%*1 4,131 49,571 45,440△

등급   3)A 원 명59,013,000 *35/40*6%*1 3,099 37,179 34,080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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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토결과3. 

가 예산규모 . 

  ◦ 년도 제 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25 1

기정예산액 억 만 천원에서 만 천원이 증가한 억 54 3,110 7 0.06%, 337 7 54

만 천원임3,448 4 .

나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 . 

년도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은  2025◦

먼저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예산으로  ,◦

의회비 중 의정운영공통경비로 만원     1,020 (9.71%), 

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정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교섭단체 대표의원 명     ( 2 ) 

만원600 (4.96%),

시설비 및 부대비     중 층 전문위원실 환경 정비 만원 1 1,500 순증( ),

직원휴게실 환경 정비     만원 1,950 순증( ),

의회청사 간판 교체 만 천원     3,219 7 순증( ),

총 만 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   8,289 7 .

인력운영비 예산으로  ,◦

인건비 기타직보수 성과연봉 홍보기록팀 시간선택제 라급 등급 및      ( S

등급 중 만원A ) 7,952 (37.64%)이 감액 편성되었음.

검토의견4. 

추가경정예산 이하 추경 이라 한다 은 기정예산과 달리 예산편성   ( “ ” .)◦

이후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한 신규 투자 수요에 대응하고 시급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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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임.

회계연도 제 회 의회사무국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5 1 .◦

지방자치법 제 조의 신설 시행  63 2 (2023. 3. 21. )「 」 ◦ 4) 및 서울특별시  「

마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(2024. 12. 」 

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과 그에 대한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26.)

련되었으며 이는 책임정당제 및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, 

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.

우리 구의회는   ◦ 년 월 일자로 양당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2025 2 12 ( , ) 

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대표의원을 선출하였으며 후속 조치로 의정운영, 

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음.

  ◦ 다만 예산의 규모는 개별 자치구의 재정 상황에 따라 편성되므로 , 

일률적인 기준이 없으며 상임위원회 예산과의 비교를 통해 합리적 편성이 , 

요구됨 또한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정운영공통. , ‘

경비 는 공적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’

의회운영업무추진비 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정책개발 및 의회운영 ‘ ’

관련 활동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 집행계획 수립 및 , 

항목별 상세내역 공개 등을 통해 예산 남용 및 선심성 집행 우려를 차단

해야 할 것임.

참고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  , 「◦

4) 지방자치법 제 조의 교섭단체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 63 2( ) . ① 

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

제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1② 

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
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③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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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 제 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4」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 

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당내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비로 지출하지 

않도록 규정하고 있음.

  ◦ 기타 시설비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실 환경 

정비 비용과 의회 청사의 노후된 간판 교체 등을 목적으로 신규 편성된 

바 있음 해당 사업은 직원 복지 향상 및 청사의 대외 이미지 제고 . 

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됨.

  ◦ 다만 시설사업의 특성상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 운영이 중요한 만큼, , 

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재 및 , 

공법 선택 시에도 경제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

주의가 필요함.

기타직 보수인 시간선택제 직원 성과연봉 감편성은 성과연봉의   ‘ ’ ◦

지급 산식 회분을 개월로 산정하여 초과 편성한 오류를 바로잡고자 1 12

조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향후에는 유사한 계상 오류가 . 

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음.

  ◦ 추경편성은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 한정하여 예산을 편성

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기준5) 및 회계연도 독립의  

원칙에 따라 금회 편성한 예산들에 대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면밀히 

재검토하여 충분히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고 상시적으로 한정된 

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5) 행정안전부 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025「 」

예산 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- , 

※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없이 일괄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이 지연될 경우 다음연도로 

이월되거나 불용되는 비효율 방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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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◦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년도 제 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025 1

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전문위원 신 준 호

주무관 김 자 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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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법「 」

제 조 추가경정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145 ( ) ① 

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지방재정법「 」

제 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45 ( ) 

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( ) . , 追加更正豫算

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, 

상하여야 한다.

시 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1. · , · ·

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
시 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2. · , · ·

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·




